
 훈련비 납입체계 변경

□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훈련비 전액을 선납부하고 훈련종료 후 직접
또는 훈련기관이 대신 훈련비를 신청하도록 변경

    ※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60조 및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 제18조

□ 대상사업 : (사업주) 위탁훈련

○ 전체 위탁훈련에 적용(집체, 원격 모두 포함)

    ※ 사업주 자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기업직업훈련카드, 패키지구독형 원격훈련 등은 

기업 편의를 고려하여 훈련기관에 지원금 지급 가능

★ 사업주의 위탁훈련 훈련비 납부방식 변경

-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훈련비 전액을 先 납부하고, 훈련종료 후 자

부담(기업규모별 10%~60%)을 제외한 금액을 환급

기 존(‘17.1월~) 변 경(‘24.1월~)

사업주가 훈련기관에 훈련비를 납부하는 
방식 2가지 존재

① 전부납부형: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훈련비 
전액을 납부하고 훈련기관은 훈련비를 
대신 환급신청한 후 사업주에게 전달

② 일부납부형: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자부
담금만 납부하고 훈련기관은 훈련비를 
대신 환급신청하여 직접 수령

사업주가 훈련기관에 훈련비를 납부하는 
방식 통일

사업주가 훈련기관에 훈련비를 전액 납부
하고, 훈련기관은 훈련비 신청만 대신할 수 
있으며 지원금은 사업주에 직접 환급

□ (적용시기) ’24년 1월부터 시작하는 훈련과정에 적용

    ※ 사업주가 직업훈련포털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은 현재 개발 진행 중으로 
개발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공단으로 오프라인 신청 필요

□ (사전준비) 사업주 계좌번호 등록 필요



 사업주 계좌 등록 방법  

1. 고용24 회원가입 (www.work24.go.kr)

-회원가입(기업회원으로 가입) 

-공동인증서/금융인증서 필요

 - 사업자정보 확인란에 정보 입력 후 공동인증서/금융인증서 확인 

 - 이용약관 동의 > 기업정보, 담당자정보 등 필수입력항목 모두 입력 후 가입 완료 



2. 직업훈련 HRD-NET 사업주 계좌등록 

고용24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

- [자주찾는 서비스]에 [사업주훈련 사업주계좌 등록] 클릭

   OR  마이페이지(기업) > 재직자 훈련관리 > 사업주훈련 > 사업장계좌 등록 클릭

- [계좌추가] > 은행,계좌번호,예금주 입력, 통장사본 파일 첨부 후 [저장] 등록 완료.

- ‘Y’ 선택된 계좌 : 위탁 훈련비 지급될 계좌이며, ‘Y’는 한 건만 가능합니다.



※산업인력공단에서 유효계좌 확인후 사업장이 등록한 계좌로 비용 지급

유효계좌가 아닐경우 비용지급 불가로 반려처리 가능

 사업장 통장사본 제출  2024년 3월 1일 교육부터 시행 

훈련기관에서 기존처럼 비용신청 수행시

- 비용신청 시 사업장의 통장사본도 추가 첨부해주셔야합니다.

- 등록하신 계좌의 통장사본을 교육원에도 제출 부탁드립니다.



 사업주 지원 한도 확인

로그인 후 -> 연간 지원한도 

 

*일반기업 교육 한도 확인 

1)사업장 연간 지원한도 확인 

2)기업직업훈련카드 한도 확인(기업직업훈련카드 신청업체) 


